
제조업 ㆍ수 업   지 리업  사업정지처   등(제14조 4제1항 )

1. 제조업 ㆍ수 업  등 취 ㆍ보 ㆍ사업정지  처 과 과징  

과

행 해당  조 처 내

가. 거짓 나 그  정한   제5

제1 에 른 승강  제조ㆍ수 업  등

 한 경우

 제6조제1 등 취

나.  제5조제2항에 른 등 에 미달하

게  경우

 제6조제2

1) 본 (개  경우에는 산평가액  말

한다)  등 에 미달하는 경우

  가) 본  3  1 미만 족한 경

우

  

  나) 본  3  1 상 족한 경

우

업정지 6개월 또는

과징  1천만원

등 취

2) 술  등 에 미달 는 경우

  가) 족 간  1개월 하  경우

  나) 족 간  1개월 과 3개월 

하  경우

  다) 족 간  3개월 과 6개월 

하  경우

  라) 족 간  6개월 과 1  하

 경우

  마) 족 간  1  과한 경우

보

업정지 1개월 또는

과징  200만원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업정지 4개월 또는

과징  600만원

등 취

3) 제조 비ㆍ시험 비  사후 리 비가 

등 에 미달하는 경우

  가)  비  수량  5  1 하 

족한 경우

  나)  비  수량  5  1 과 3

 1 하 족한 경우

  다)  비  수량  3  1  과

하여 족한 경우

업정지 1개월 또는

과징  200만원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업정지 6개월 또는

과징  1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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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 제10조를 하여 승강  사후 리

에 필 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

1) 지연 간  1주 미만  경우

2) 지연 간  1주 상 2주 미만  경우

3) 지연 간  2주 상  경우

  

4) 지연 간  2주 상  경우가 연 2  

상  경우

 제6조제3

업정지 1개월 또는

과징  200만원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업정지 6개월 또는

과징  1천만원

등 취

라. 승강  제조를 못하여 승강  

가 죽거나 다 게  경우

1) 1차 

2) 2차 

 제6조제4

업정지 6개월 또는

과징  1천만원

등 취

마.   또는  에 른 나 처 에 

한 경우

1) 1차 

2) 2차 

 제6조제5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등 취

.  제6조제2 터 제5 지  규정에 

른 사업정지  하여 제조업 또

는 수 업  한 경우

 제6조제6 등 취

2. 지 리업  등 취 ㆍ보 ㆍ사업정지  처 과 과징  과

행 해당  조 처 내

가. 거짓 나 그  정한   제

11조제1항에 른 지 리업  등  한 

경우

 제12조제1항

제1

등 취

나.  제11조제3항에 른 등 에 미달

하게  경우

 제12조제1항

제2

1) 본 (개  경우에는 산평가액  말

한다)  등 에 미달하는 경우

  가) 본  3  1 미만 족한 경

우

업정지 6개월 또는

과징  1천만원



  나) 본  3  1 상 족한 경

우

등 취

2) 지 리 비가 등 에 미달하는 경우

  가)  비  수량  5  1 하 

족한 경우

  나)  비  수량  5  1 과 3

 1 하 족한 경우

  다)  비  수량  3  1  과

하여 족한 경우

업정지 1개월 또는

과징  200만원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업정지 6개월 또는

과징  1천만원

3) 술  등 에 미달 는 경우

  가) 족 간  1개월 하  경우

  나) 족 간  1개월 과 3개월 

하  경우

  다) 족 간  3개월 과 6개월 

하  경우

  라) 족 간  6개월 과 1  하

 경우

  마) 족 간  1  과한 경우 

보

업정지 1개월 또는 

과징  200만원

업정지 2개월 또는 

과징  300만원

업정지 3개월 또는 

과징  400만원

등 취

다.  제11조 2 각 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

 제12조제1항

제3

등 취

라.  제11조 3에 른 보험에 가 하지 

않  경우

1) 미가 간  1개월 하  경우

2) 미가 간  1개월 과 6개월 미만  

경우

3) 미가 간  6개월 상  경우

 제12조제1항

제4

보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등 취

마.  제11조 5를 하여 지 리 업

를 하도 한 경우

1) 하도 간  1개월 하  경우

2) 하도 간  1개월 과 6개월 미만  

경우

3) 하도 간  6개월 상  경우

 제12조제1항

제5

보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등 취

. 지 리를 못하여 승강  를 죽

게 하거나 다 게 한 경우

1) 1차 

 제12조제1항

제6

업정지 5개월 또는



2) 2차 

과징  800만원

등 취

사. 계약 등에 하여 계  지 리하는 승

강 에 하여 승강  리주체가 역 제

공  청하   정당한 사  없  거

하거나 피한 경우

1) 1차 

2) 2차 

 제12조제1항

제7

업정지 2개월 또는

과징  300만원

등 취

아.  제12조제1항제2 , 제4 터 제7

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정지

 하여 지 리업  한 경우

 제12조제1항

제8

등 취

비고

1. 과징  과 는 해당 과징  액  2  1  에  과징  늘리거

나  수 다. 다만, 과징  늘리는 경우에는 과징  액  1천만원  

과할 수 없다.

2. 행  수에 른 행정처  과  근 1 간 같  행  행

정처  과  경우에 적 한다.  경우 간  계산  행 에 하여 

행정처  과  날과 그 처  후 다시 같  행 를 하여 적  날  

 한다.

3. 술  2  상 족한 경우에는 각 술  족 간   합산

하여 족 간별 처  적 할  해당하는 행정처  한다. 


